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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위스, 2008년부터 탄소세 도입
난방용 석유제품․천연가스에 부과 …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위해

스위스가 2008년 1월1일부터 탄소세(Carbon Tax)를 도입한다.

스위스 연방 정부는 201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.2%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 교토 

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모든 수입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월28일 발표

했다.

이에 따라 난방용 석유제품에는 리터당 3S프랑(22.66원), 천연가스에는 ㎥당 2.5S프랑(18.88원)의 탄소세가 

부과된다.

2007년 초 스위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스위스가 교토의정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함

으로써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키로 합의했었다.

또 탄소 배출량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2009년과 2010년에는 탄소세가 단계적으로 인상할 

방침이다.

스위스 연방 환경청은 탄소세는 재계와 국민들에게 화석연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재생 가

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만큼 세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밝혔다.

스위스부동산소유자연합은 난방용 석유제품 소비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화석연료의 최대 

소비자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뢰성이 결여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

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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